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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21년 6월 기준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의 수는 33,785명이며, 이중 여

성의 비율이 72%(24,332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년층의 비율도 높아지면

서 탈북민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탈북민 지원정책의 중요한 이

슈로 떠올랐음   

통일부는 지난 2019년 7월 31일 ‘탈북모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 합동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 (2019.9.2.)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19­2021년 상반기까지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

였음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는 총 5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복지부의 ‘위기가구지표’를 활용하여 총 20,480명의 위기의심자를 선정하였

으며, 하나센터의 현장 조사를 통해 최종 1,849명의 대상자를 발굴하여 후속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통일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법상의 탈북민 취약계층의 개념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긴급복지지원법 및 사회보장급여법 에 따른 개

념을 활용하여 더욱 구체화하였음

본 보고서에서는 통일부의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정책의 현황과 2019년 이

후 실시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았으며, 

이에 지속 가능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체계의 확

립을 위해 세 가지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제안하고 있음

첫째,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지속적인 발굴과 관리를 위해 ‘통합사례이력

관리시스템’의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통일부의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은 ‘통일부 하나재

단 하나센터’ 간의 정보 ‘환류체계’의 미비로 인해 정보의 정확성과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임

­ 이에 ‘통일부 하나재단 하나센터’ 간 정보의 환류 및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통한 발굴대상의 확대와 정보의 정확도를 지속해서 

높여 나갈 필요가 있음

둘째, 현장에서 탈북민 위기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하나센터 조사 담당

자들에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음

­ 신변 보호에 민감한 탈북민의 특성과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제도적 제

약으로 탈북민에 대한 위기정보 수집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함

­ 이에 탈북민 정보 수집의 제도적 제약을 보완할 수 있도록 현장 실태조

사의 제도적 기반을 통해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셋째, 탈북민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위기정보지표’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탈북민의 특성을 고려한 위기지표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경제적 문제 위주의 지표로는 복잡한 탈북민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탈북민의 또 다른 특성인 정신적 문제(문화적 충격, 정신질환, 사회

적 고립감)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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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Ⅰ. 서론

1. 조사 목적 및 대상

가. 조사 목적

2019년 7월 31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임대아파트(13평)에서 북한이

탈주민(이하 ‘탈북민’)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1) 사망원인이 아사로 추

정되면서 탈북민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

다. 탈북모자 사망 사건은 지난 2014년 2월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의 한

계를 드러낸 대표적 사건인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맥락으로 이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논란과 법안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여성은 당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육수

당 10만 원을 받았고, 16개월 동안 임대료가 밀려 보증금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으나, 기초생활 수급 신청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로 ‘복지사각지대’에 놓

여 있었다.2) 안타까운 것은 남한에 정착한 지 10년이 지나 거주지의 ‘신변

보호담당관’과 ‘거주지보호담당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사회복지사도 탈북

민 여성의 경제적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탈북민 모자가 아사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보건복지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하여 탈북민 

아사 사건과 유사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1) 사망한 탈북민은 2009년에 국내 입국한 한모씨(42세)와 2013년 국내에서 출생한 

김모군(6세)이며, 사망원인이 아사로 추정되는 이유는 경찰의 발견 시 모자의 시신이 

마른 상태였고, 집안에 먹을 것이 고춧가루밖에 없는 점을 미뤄 굶주림에 시달리다 

죽은 것으로 추정했다. 
2) 선담은, “탈북모자의 죽음, 두 달간 아무도 몰랐다”, 「한겨레」, 2019.8.14. (최종 

검색일: 2021.7.20.),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57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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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3) 

이에 통일부도 2019년 9월 2일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이하 ‘탈대

협’)를 개최하여 위기에 처한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

혔으며, 이를 위해 통일부는 남북하나재단(이하 ‘하나재단’)과 지역적응센터

(이하 ‘하나센터’)을 통해 탈북민 고령자와 장애인,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 

수급 탈락자 등 취약계층을 조사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 즉 위기가

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낸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4)

2021년 6월 기준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의 수는 33,785명이다.5) 탈

북민의 국내 입국자 수는 2001년에 1,000명을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하

다가, 김정은 집권 이후 2012년 이후부터 입국 인원이 감소하여 2018년에

는 1,137명, 2019년에는 1,047명까지 유지하다가 2020년에 229명으로 

급감하였고, 올해 6월까지는 33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국내 입국 탈북민의 성별 구성에 있어서 여성의 비율이 2012년 55.3%로 

남성을 넘어선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21년에는 여성 탈북민의 비율은 

72%(24,332명)로 증가했다.6) 또한 입국 당시 탈북민의 연령별 분포는 10

대가 11.3%, 20대가 28.45%, 30대가 28.76%, 40대가 17.70%, 50대 이

상은 10%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노년층 비중이 증가

하여, 2019년 기준 전체 남한 거주 탈북민 중 20·30세대는 40.2%이며, 40

대 이상은 57%를 차지하고 있다.7)

3) 강애란, “복지부 , 탈북민 모자 사망에 위기가구 긴급 실태조사”, 「연합뉴스」, 2019.8.16., 
(최종 검색일: 2021.7.20.), <https://www.yna.co.kr/view/AKR20190816136800017?input=1195m>.

4) 한상미, “한국, 탈북민 취약계층 전수조사…보호기간 확대”, 「VOA」, 2019.9.3., 
(최종 검색일: 2021. 7. 20.), <https://www.voakorea.com/a/5067681.html>.

5) 통일부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 제출 자료, 2021.8.11.
6) 위의 자료.
7) 남북하나재단, 「탈북민 취약계층(생계･의료) 지원 현황분석 및 효과적 지원방안 

연구」, 2020,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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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33,785명의 탈북민에 대한  정착

지원제도는 하나원의 정착 준비 기간(사회적응훈련 12주) 종료 이후 5년간

의 거주지보호 지원제도에 집중되어 있다. 그 결과 탈북모자 사망 사건처럼 

보호기간 5년이 만료된 탈북민은 대부분 제도적 관리망에서 벗어나 일반 사

회복지 시스템에 포함된다. 

2020년 통일부의 탈북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의 경제·사회적 지표

들이 일반국민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고용률의 경우 

탈북민은 54.4%인데 반해 일반 국민은 61%이고, 탈북민의 ‘생계급여수급

율’이 23.8%인 반면 일반국민은 3.2%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경제적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탈북민의 효과적인 정착을 돕고 이들의 상황

을 조사하는 것은 미래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기초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목적은 우리 정부의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제도의 현

황을 살펴보고, 2019~2021년까지 진행된 탈북민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이

하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제

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나. 조사 대상

본 조사는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통일부 인도협력국 정착

지원과의 탈북민 정착지원제도와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제도의 현황을 대상

으로 한다. 그리고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을 현장에서 담당하는 하나재단과 

전국 25개 하나센터의 조직 및 업무체계(사례관리 모형 등)와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총 5회 진행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

조사 결과 분석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제도에 

대한 종합평가와 개선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며 주요 실태조사 내용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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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1] 조사 내용

2. 조사 방법 및 일정

가. 조사 방법

탈북민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과제에 대한 조사의 내용은 보고서의 성격상 

탈북민 정착지원 및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관리하는 통일부 인도협력국 정착

지원으로부터 1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

제도 업무에 종사하는 하나재단(생활안정부)과 하나센터(전국하나센터협회)

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비대면 간담회(줌(Zoom)회의)를 실

시하여 문제점 분석을 위한 2차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본 조사의 객관성을 보완하기 위해 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의 ‘위기가구지표’ 개발을 주도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현수 실장

을 관련 분야 전문가로 초청하여 자문과 비대면 간담회를 실시하여 탈북민 

조사항목 세부내용

탈북민

정착지원체계

­ 탈북민 정착지원체계 체계 및 내용

­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체계의 개념

탈북민 취약계층의 개념화
­ 탈북민 취약계층 개념

­ 탈북민 중 취약계층 대상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 조직 검토

­ 조직구성 및 업무 배분, 인력 현황

­ 규정 및 운영 주체

2019－2021년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결과 검토

­ 2019년 전수조사 결과

­ 2020년 전수조사 결과

­ 2021년 전수조사 결과

­ 문제점 

종합평가 및 개선과제 ­ 개선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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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하였다.

나. 조사 일정

본 조사와 관련한 주요 자료는 통일부로부터 1·2차 기초자료를 수집하였

으며, 전문가의 의견과 현장 활동 담당자들과의 설문조사 및 비대면 간담회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주요 수집 및 조사 일정은 아래 [표 2]와 [표 3]과 같다.

[표 2] 자료수집 및 설문조사 일정

일자
대상기관

(조사방법)
대상 조사내용

2021.4.22
하나재단

(현황조사)
생활안정부

­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하나재단의 지원 

내용 및 내부 조직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

2021.5.1.­
8.30

통일부

(자료제출)
정착지원과

­ 탈북민 정착지원 제도 관련 기초 자료 조사

­ 탈북민 취약계층 선정 및 지원제도 현황 관련 

자료 조사 

­ 2019­2021년 탈북민 지원정책 내용 및 취약·위
기가구 전수조사 관련 내용 

2021.9.20.­
10.15

하나재단

(설문조사)
생활안정부

­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의 문제점

­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 개선을 위한 정책적･법
적 발전 방향

2021.9.20.­
10.1

전국하나

센터협회

(설문조사)

­ 경기남부하나센터

­ 경기동부하나센터

­ 대구하나센터

­ 대전하나센터

­ 부산하나센터

­ 인천하나센터

­ 서울남부하나센터

­ 서울북부하나센터

­ 충남하나센터

­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의 문제점

­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 개선을 위한 정책적･법
적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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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전문가 자문 및 비대면 간담회 일정

일자 방법 참석자 간담회 내용

2021.9.15.­
10.1.

자문
­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탈북민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위기지수 적

용의 문제점 관련 자문

2021.10.13.
비대면 

Zoom회의

­ 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00
 (하나재단생활안정부)

­ 탈북민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위기가구지

표의 내용

­ 탈북민 위기가구지표 적용의 문제점과 사례

­ 복지부 위기가구지표의 탈북민 취약계층 

적용의 문제점

­ 탈북민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위기가구지

표의 새로운 대안

2021.10.14.
비대면 

Zoom회의

­ 000              
(경기남부하나센터)
­ 000           
(경기동부하나센터)
­ 000               
  (대구하나센터)
­ 000               
  (대전하나센터)
­ 000
  (부산하나센터)
­ 000
  (인천하나센터)
­ 000
  (서울북부하나센터)
­ 000
  (충남하나센터)

­ 탈북민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위기지수의 

내용

­ 탈북민 위기가구지표 적용의 문제점과 사

례

­ 복지부 위기가구지표의 탈북민 취약계층 

적용의 문제점

­ 탈북민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위기가지표

의 새로운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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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현황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와 정착지원체계

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

법’)」상의 탈북민 정착지원 과정은 북한이탈주민법 제10조(정착지원

시설의 설치), 제11조(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 제15조(사회적응

교육 등), 제19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등을 기반으로 만들어졌

으며,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탈북민의 정착지원 과정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탈북민의 정착지원 과정 

<입국 전>

보호요청

및 

국내이송

o 보호요청 시 외교부, 관계부처에 상황보고 및 전파 

o 해외공관 또는 주재국 임시보호시설 수용

o 신원확인 후 주재국과 입국교섭 및 국내입국 지원

<입국 후>

조사 및 

임시보호

조치

o 입국 후 국가정보원이 보호결정 여부를 위한 조사 및 긴급한 치료  

  등 임시보호조치 실시

o 조사 종료 후 사회적응교육 시설인 하나원으로 신병 이관

보호결정

o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  

   결정

o 보호결정 세대단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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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

정착준비

o 사회적응교육(12주, 400시간)
 ­ 심리상담, 우리사회 이해증진, 진로지도, 기초 직업훈련 

o 초기 정착지원

 ­ 가족관계 창설, 주거알선, 정착금·장려금 지원 등

<거주지 전입>

거주지

보호(5년)

o 사회안전망 편입(생계·의료급여 지급)
o 취업지원 : 고용지원금, 무료 직업훈련, 자격인정 등

o 교육지원 : 특례 편입학 및 등록금 지원

o 보호담당관 : 거주지·취업·신변보호 담당관 제도 운영

재단·민간

참여

o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한 종합서비스 제공

o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지정·운영

o 정착도우미(자원봉사자) 운영, 초기전입 및 적응 지원

o 전문상담사(79명) 센터·재단 배치, 종합상담 서비스 제공

자료: 통일부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법 제4조(기본원칙) 및 제4조의2(국가의 책무)에 따

라 탈북민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보호·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

활보호 등에 있어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하나원에서 12주간 사

회적응교육(가족관계 창설, 주거알선,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하나원 수료 후에는 탈북민들이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

도록 북한이탈주민법 제20조(주거지원 등), 제21조(정착금 등의 지급)를 근

거로 정착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전국 25개 하나센터를 중심으로 집

중교육 및 심리·법률상담·생계지원·취업지원을 위한 심리 상담 등 사후 지

원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탈북민 정착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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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탈북민 정착지원제도 내용

구분 항 목 내 용

사회

적응

교육

기본교육

(하나원)
‣ 하나원 12주 400시간 교육

지역적응교육

(하나센터)
‣ 전국 하나센터 8일 50시간 교육 및 사후지원

정

착

금

기본금

‣ 1인세대 800만원, 2인세대 1,400만원, 3인세대 1,900만원, 
4인세대 2,400만원, 5인세대 2,900만원, 7인세대 이상 3,900
만원

지방거주 

장려금 

‣ 지방 2년 거주시 광역시(인천 제외)는 주거지원금의 10%, 
기타지역은 주거지원금의 20%

취약계층 

보호 가산금

* 1인 1개 

사유만 

인정

‣ 연령가산금(만 60세 이상인 자) : 800만원

‣ 장애가산금 : 1,540만원(중증), 360만원(경증)
‣ 장기치료가산금(중증질환으로 3개월이상 연속 입원시) : 1

개월에 80만원(최대 9개월분까지 지급)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보호결정 당시 만 13세 미만 아

동) : 세대당 400만원

‣ 제3국 출생 자녀 양육가산금 : 만 16세 미만 아동 1인당 450
만원

주거

지원

주택알선 ‣ LH·SH와 협조하여 임대주택 알선

주거지원금
‣ 1인세대 1,600만원, 2인~4인세대 2,000만원, 5인 이상 2,300

만원

취업

지원

직업훈련비 및 

훈련수당
‣ 훈련비 전액 지원 및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

직업훈련장려금

‧
자격취득장려금

‣ 직업훈련 500시간 이수시 120만원

  ­ 120시간 당 20만원 추가, 최대 740시간 이수시 160만원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시 200만원 추가)
‣ 자격취득시 200만원

 ※ 직업훈련 장려금 및 자격취득 장려금은 2014.11.29 이후 

폐지. 다만, 2014.11.28 이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자에게

는 적용

취업 장려금 ‣ 3년간 근속시 최대 수도권 1,800만원, 지방 2,100만원

고용지원금 ‣ 급여의 1/2을 50만원 한도에서 기본 3년, 최대 4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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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일부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

위의 [표 4]에서 보듯, 탈북민의 정착지원제도는 정착금, 주거지원, 취업

지원, 교육지원, 상담지원, 사회보장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지금까지 탈북

민 지원정착제도 내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취

약계층 보호가산금’(단 1인 1개 사유만 인정) 제도가 있으며, 주요 내용은 

① 고령가산금(만 60세 이상인 자): 720만원 지급 ② 장애가산금: 1,540만

원(중증장애), 360만원(경증장애) 지급 ③ 장기치료가산금(중증질환으로 3

개월 이상 연속 입원 시): 1개월에 80만원(최대 9개월분까지 지급) ④ 한부

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보호결정 당시 만 13세 미만 아동): 세대당 360만원 

⑤ 제3국출생자녀양육가산금(보호결정 당시 만 16세 미만 아동): 1인당 

400만원 등이 있다. 또한 사회보장지원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의료) 

구분 항 목 내 용

(기업주에 지급)
 ※ 고용지원금은 2014.11.28 이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자에

게 적용

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

‣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

  ­ 적립 목적 : 주택구입비 또는 임대비, 교육비, 창업자금, 
결혼 등 

  ­ 지원 기간 : 2년(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 최대 4년)
  ­ 적용 대상 : 20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자

  ­ 약정 금액 : 근로소득의 30% 범위 내, 월 최대 50만원

기타
‣ 취업센터 운영, 사회적기업 설립, 영농정착, 창업 지원, 취업

지원 바우처

사회

보장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보호 ‣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서 본인 부담없이 의료 혜택

연금특례 ‣ 입국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시 국민연금 가입 특례

교육

지원

특례 편‧입학 ‣ 대학진학 희망시 정원외 특례입학

학비 지원 ‣ 중‧고교 및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상담 ­ ‣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을 통한 사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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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를 탈북민 취약계층으로 분류해왔다. 

다만 통일부는 2019년 7월 ‘탈북모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시행된 탈북민 

취약계층 전수조사 결과 기존의 취약계층의 개념보다 더 세분화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탈북민을 ‘취약·위기가구’로 규정하게 되었다.     

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탈북민 정착지원 체계의 3대 주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집

행단체이며, 이들 간의 협업을 통해 정착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첫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이하 ‘탈대협’)를 

통해 범(凡)정부차원(23개 정부부처·기관, 위원장: 통일부장관)의 정착지원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탈북민 지원정책을 총괄 및 조

정한다. 

둘째, 거주지 보호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거주지·신

변·취업보호담당관과 하나센터, 지역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 차원의 

정책협의체로서, 탈북민이 70인 이상 거주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132개의 

협의회(시·도 17개, 시·군·구 115개)가 구성되어 있다. 

셋째,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하나재단과 하나센터는 

하나원 수료 이후 탈북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초기정착지원 △지역적

응교육 △지역사회 생활정보 제공 △심리 및 진로상담 △취업지원 등을 지

원하며, 통일부는 전국 16개 시･도에 25개 하나센터를 지정‧운영 중이다. 

그리고 정부는 탈북민의 초기정착기간(5년) 동안 3종의 보호담당관제도를 

운영 중인데, △거주지보호담당관(17개 시·도) △취업보호담당관(고용노동

부 고용지원센터) △신변보호담당관(경찰청)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탈북민 

정착지원 제도를 토대로 현재 운영 중인 탈북민 정착지원 체계는 아래 [그

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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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탈북민 정착지원체계

자료: 통일부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

다.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제도’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

통일부는 2017년 이후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그동안 탈북민 지원체

계의 큰 원칙인 자립·자활·사회통합의 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 보다 탈북

민의 실생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생활밀착형 

정착지원제도’를 시행하였다. 생활밀착형 정책 구현을 위해 기존 탈북민 정

착지원체계의 정책내용, 지원체계, 우리 사회의 환경을 아래 [표 5]와 같이 

재설계하였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통 일 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하나재단)

예
산/

지자체
(17개 시･도)

하나센터
 (전국 25개) 

ㆍ 전문상담사
ㆍ 자원봉사자

파견

연계 전문상담사

자원봉사자

지역의료기관

복지기관

지
침

거주지보호담당관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23개 부처ㆍ기관)

①고용지원센터

(취업보호담당관)

②경찰청

(신변보호담당관)

③교육청/학교

(장학사/교사)

아동·청소년
복지지원기관 

연계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전국 132개)

(광역 시·도 17개, 시·군·구 1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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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자료: 통일부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 

정부는 2018년부터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 

2020)｣을 발표하면서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제도’를 반영하여 생활과 밀접

한 사업은 즉시 추진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여타 사업은 예산 반영·법

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총 3개년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7개 분야 22개 정책과제의 추진내용은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이중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이 있는 분야는「취약 탈북민 보호체계 

확충 및 생활안정 지원(4)」이며, 주요 정책과제는 ‘6-1. 생활보호 및 심리정

서 안정지원(5)’, ‘6-2. 취약 탈북자 복지사각지대 해소(5)’, ‘6-3. 신변보호 

체계 재정비 및 강화(1)’, ‘6-4. 해외체류 탈북민 보호 및 임시보호 탈북민 

인권보호 강화(2)’를 제시하였다.

 

    

조사항목 세부내용

정책내용

­ 삶의 질을 높여주는 탈북민 정책

­ 맞춤형 일자리와 교육 정책으로 탈북민의 삶의 질 개선

­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통한 탈북민의 편의 제고

지원체계

­ 온 사회가 함께하는 탈북민 정책

­ 중앙­지방­민간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한 지원체계 효율화

­ 탈북민의 정착과정에 우리 사회 내 다양한 주체가 동참하도록 함

으로써 남북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통일 준비

우리사회 환경

­ 따뜻한 이웃이 되는 탈북민 정책

­ 정착이 어려운 탈북민에 대한 보호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 탈북민과 지역주민 간 원활한 통합 추진 및 탈북민을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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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제도’의 추진방향

자료: 통일부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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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제도 현황  

1.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의 개념과 대상

가.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의 개념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탈북민은 하나원의 사회적응훈련(12주)을 마친 

후 거주지 보호기간(5년) 동안 거주지·취업·신변보호 담당관의 협력을 받을 

수 있으며, 25개 하나센터를 통해 심리상담, 취업, 복지, 교육 등의 생활 문

제해결을 위한 종합적 정착지원 서비스를 받게 된다.

그동안 정부의 탈북민 정착지원제도와 2018년도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기본계획(2018~2020)｣을 통해, 정부가 인식했던 탈북민 취약계층의 

개념과 대상은 북한이탈주민법 제26조(생활보호)에서 규정한 정착지원 보호

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나.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의 대상

이를 기반으로 통일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1조에 따른 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정보를 탈북민 취약계층의 개념과 대상을 규정하는 중요

한 지표로 활용하였다. 최근 통일부가 밝힌 지난 5년간 탈북민의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과 ‘생계급여 수급자’ 현황은 아래 [표 6], [표 7]과 과 같다. 

제26조(생활보호) 제11조에 따른 보호가 종료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본

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

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신청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제2항 및 「주거급여법」 제5조
에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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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탈북민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단위 : 명)

자료: 통일부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

이중 탈북민 취약계층 분류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생계급여 수급 현황이

며, 통일부는 이를 기반으로 전체 탈북민 중 23-24%에 해당하는 약 7천여 

명을 취약계층으로 분류하였다.8) 

[표 7] 탈북민 생계급여 수급자 현황

(단위 : 명, %, 원)

연 도
대상인원

(총인원)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률
생계급여 총액

’16 28,747 7,012 24.4 4,351,770,910

’17 30,001 7,329 24.4 4,800,079,250

’18 30,890 7,365 23.8 4,772,679,130

’19 32,010 7,608 23.8 4,953,174,690

‘20 32,417 7,729 23.8 5,222,443,890

자료: 통일부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

8) 위의 보고서, pp. 23­25. 탈북민 생계급여 수급률을 2010년 50%를 넘었으나, 2015년 

이후 23­5%대의 수급률을 유지하고 있다. 탈북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의 감소는 이들

의 소득 및 재산의 증가 요인도 있지만, 보호기간(5년)에 적용받던 특례조건이 해지

됨에 따른 수급률 감소일 수 있다. 

연 도
대상인원

(총인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 장제급여

’16 28,747 7,012 9,893 22 116 57
’17 30,001 7,329 10,130 10 132 109
’18 30,890 7,365 10,218 0 131 153
’19 32,010 7,608 11,915 13 190 205
‘20 32,417 7,729 11,634 9 212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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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 조직 및 업무체계

가.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 조직 

통일부는 2010년 3월 26일 북한이탈주민법 제30조(북한이탈주민재단)에 

따라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하나재단)을 설립했다.9) 하나재단은 탈북민의 초기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보호를 위해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 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며, 이를 지역사회(하나센터)와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①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

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하나재단 주요 부서 중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담당하는 부

서는 생활안정부(총 12명)이며, 주요 역할은 탈북민에 대한 상담 정보를 취

합하는 ‘사례관리’ 사업을 지원하고, 현장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에 기여하

며, 콜센터 및 공동생활시설 운영지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법 제30조 제4

항제1호에 근거하여 탈북민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지원과 의료지원을 

담당하고 있다.10) 하나재단 생활안정부의 조직도는 아래 [그림 4]와 같다.

 

9) 법률상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지만, 2014년 3월 6일부터 남북하나재단

을 대외 별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10) 남북하나재단, 「탈북민 취약계층(생계･의료) 지원 현황분석 및 효과적 지원방안 

연구」,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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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하나재단 생활안정부의 조직과 업무

자료: 통일부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통일부의 지역의 현장 조직은 하나센터이

며, 하나센터는 탈북민의 지역사회 정착지원 업무를 지원하는 통일부 지정 

위탁기관으로서 북한이탈주민법 제15조의2항(지역적응센터의 지정)에 따라 

전국 25개 지역에서 적응센터를 운영 중이다.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① 통일부장관은 제15조제3항의 거주지 적응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ㆍ생활정보제공ㆍ취업서비스 안내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보호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 5]에서 보듯, 하나원을 퇴소한 탈북민이 지역사회에 전입하

게 되면, 하나센터는 먼저 ‘지역전입지원’(지역동행지원)과 ‘초기생활지원’

(각종 행정지원)11)을 실시하며, 전입 후 8일 동안 50시간 내외의 기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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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시간)과 지역특성화프로그램(20시간) 등의 ‘초기집중교육’12)을 실시한다. 

[그림 5] 하나센터의 조직과 업무

  자료: 통일부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

11) 주택계약, 주민등록신청, 각종 사회보장신청, 지역안내, 주요기관 안내, 개인정보 

확인, 취업 및 교육기관 안내 등임.
12) △일상생활 교육 △지역사회 이해 △진로탐색과 직업준비 △개인역량강화교육 △

생애설계 △가정·사회생활 기초 교육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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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하나센터는 전입 이후 지역에 정착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지역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주요 서비스 내용은 심리 및 진로(교육)상담･생활정

보제공･취업서비스･법률지원･사회보장제도교육･지역통합사업 및 정착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 연계 등을 지원한다. 

나.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사례관리 업무체계

지역에 거주하는 탈북민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파악한 욕구를 통해 

자원 연계 및 상담 등의 역할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

원하는 하나재단과 하나센터의 업무를 ‘사례관리’라고 한다. 즉, ‘사례관리’

는 탈남, 월북시도, 다중적 가족관계, 자살시도, 경제적위기, 사회문화적 고

립, 정신질환, 사회범죄발생 등 탈북민의 복합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심리상담·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다양한 생활문제의 해결을 위

한 통합 서비스를 의미한다. 사례관리 업무의 모형은 아래 [그림 6]과 같다.

[그림 6] 탈북민 취약계층 사례관리 모형

북한이탈주민

발굴 및 의뢰

기관

전문적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

하나원 ·
남북하나재단

요보호 대상 서비스 

의뢰(지역하나센터)
남북하나재단 긴급생계비

지원 및 재단 사업 연계

지역 하나센터

긴급, 위기/집중/유지/일시 

관리 구분에 따른 서비스 

실행

• 민·관 통합사례회의 구축

•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 

지원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자체
하나센터(지역적응센터)

 자원 강화  

• 지역협의회 구축

• 지역 전문 기관 관심 유도 

및 자원 연계

 자료: 통일부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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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의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례관리’의 모형에 따르면, 하나

재단과 하나센터는 유기적인 소통체계를 통해 초기 전입자의 정착 지원을 

지원하는 ‘사례관리 프로세스’와 기존 전입자에 대해 사례관리의 대상을 발

굴(개입)하는 ‘사례관리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으며, 현장에서의 전문적인 

사례관리는 하나센터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때 하나센터는 일반 및 집중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 체계

를 구축하고, 사례별 상황에 맞는 사례관리 업무 프로세스를 수행한다. 이

를 통해 대상자들이 다양한 기관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탈북민의 초기정착 및 장기 적응의 연속성을 증진하고, ‘복지사각지대’의 최

소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탈북민 취약계층 사례관리 

업무 프로세스는 아래 [그림 7]과 같다.

[그림 7] 탈북민 취약계층 사례관리 업무 프로세스

정보수집단계 계획수립단계 개입단계 종결단계

일반

사례관리

일반/집중 공통 자원 연계 및 지원

종료

의뢰 및 접수/
대상자 발굴 모니터링

초기 상담 상담/문제 및 욕구 발생 점검

집중

사례관리

인적정보관리
서비스 목표 

수립작성

자원 연계 및 

지원
종결보고

모니터링

사정 및 분류

선정사례회의

서비스정보제공 

및 동의

상담

사후 관리재사정

사례회의

자료: 통일부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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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발굴･의뢰가 오면 지역 하나센터는 초

기상담을 통해 탈북민의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는 단계를 진행하고, 일반 및 

집중사례관리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공된 대상자의 

인적정보를 비롯해 주요 필요사항을 확인하며, 이들에 대한 서비스 개입 정

도 및 수행 방법을 결정하는 ‘선정사례회의’를 개최하여 일반 및 집중 사례

관리에 대한 판정을 시행한다. 

‘선정사례회의’에서 집중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되면, 즉 탈북민 취약계

층으로 선정되면 사정 평가를 통해 장기적 차원에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직/간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사례관리 대상 구분 및 개입내용/수행방

법은 아래 [ 표 8]과 같다. 또한 하나센터는 초기상담 시 서비스 의뢰에 관

한 명확한 인식을 돕기 위해 본인 동의서 등 확인 절차를 준수하며, 관리자

들은 대상자의 초기상담 및 서비스 일지를 하나재단에서 운영하는 ‘통합사

례이력관리시스템’에 기록･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13)

[표 8] 사례관리 대상구분 및 개입내용

13) 다만, 이때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에 기록·관리는 시스템에 직접 기록하는 것이 

아닌, 별동의 엑셀 형식의 이력관리 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오류가 나기 쉬운 한계가 있다.

관리

구분
대상구분 개입내용/수행방법

집중

관리

△ 해체위기가구, 경제적 기능상실가구, 외부

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지속적이고 다양한 개

입이 필요한 대상자

△ 여러 가지 위기상황(의식주 문제, 폭력 가

능성 여부, 정신건강 및 심리적인 어려움 등)
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

△ 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 질환자, 심장

사례별로 정기적 사례회의 실시

월2회 상담 및 서비스 제공 (전
입초기~3개월 이내)
월1회 상담 및 서비스 제공 (전
입 3개월 이후)

자원연계(재단, 전문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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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일부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

통일부는 사례관리 중심의 탈북민 정착지원 및 취약계층 관리 운영체계를 

‘수용자 중심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체계’라고 명명하였고, 운영체계의 개념

도는 아래 [그림 8]과 같다.

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및 희

귀난치성질환자

이 외에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의 문제가 중

하여 집중적인 서비스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

단된 대상자

△ 감염성질환(A,B,C형 간염 등), 결핵질환자

하나원 퇴소 이후 6개월 이내 초기전입 대상

자

 3~6개월 이내 최소 1회의 재사

정회의 실시 후 일반·집중 분류

기준 조정 / 종결 / 이관 의뢰

사례별로 정기적 또는 필요시 

사례회의 실시

일반

관리

△ 호소하는 문제 및 욕구에 관해 지역적응센

터의 정기적으로 이용하면서 단기·일시적인 

서비스 제공자

△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가 있어 다양한 개입

이 필요하나 단기간(3~6개월)의 서비스 제공

으로 해결될 수 있거나 정상생활에 근접한 자

△ 심리·사회·신체적 기능의 손상이 적어 자

립이 가능한 대상자 

사례별로 필요시 사례회의 실시, 
재사정을 통해 관리 분류 조정

욕구에 따라 상담 및 선택적 서

비스 제공

별도의 서비스이력관리 양식 작

성

 * 행사, 교육, 워크숍, 지역통합

사업 등 단순 일회성 사업 참여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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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수용자 중심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체계 

자료: 통일부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

하
나
원

의료 심리･정서 일반

(교육훈련과)
12주 교육

하나의원 마음건강센터

서비스 의뢰대상자
맞춤형생애설계 

교육수료자

하

나

재

단

사업부서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
취업관리시스템)

∙사례관리 사업지원 

∙전국적 자원연계

∙현장 종사인력 역량강화

∙탈북민 VOC 관리(콜센터 운영)

∙취업지원사업

∙하나센터 운영지원

∙의료비 지원

∙긴급생계 지원

∙매뉴얼 보급

∙실태조사

∙2개 직영 하나센터 

 운영

∙상담센터 마음숲 운영

          

대상자 분류         

취업･교육

지원

심리･의료

지원

생활안정

지원

기타

지원

하

나

센

터

∙지역전입지원

∙초기지역적응교육(50시간)

∙초기면접

∙기입국자 중 사례관리대상자 

발굴

∙대상자분류(취업･교육, 심리･
의료, 생활안정 등)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정착도우미

∙3종 보호담당관

∙중앙연계 자원

∙지역자원 

∙분야별 슈퍼바이저

∙권역별 위촉 변호사

∙지역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서안정 상담프로그램

 (전문상담사)

∙지역적응지원 프로그램(9개 분야)

∙일반, 집중 사례관리(지역전입 이후 3개월)

∙지원 유형구조화(사정→사례회의→계획수립)

∙지원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실행

∙중앙·지역자원 연계 지원, 모니터링·평가·종결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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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탈북모자 사망 사건 이전, 통일부의 탈북민 취약계층 관리는 

먼저 복지부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정보를 수령한 후, 이를 하나재단

으로 보내 대상자 발굴을 의뢰하고, 하나센터는 ‘사례관리’ 업무 프로세스 

지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전문상담을 실시하고 획득한 정보를 하나재단으로 

‘피드백’(feedback)하는 사례관리 운영체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2019년 7월 ‘탈북모자 사망사건’ 이후 취약계층 지원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의 탈북민 취약계층 발굴 사업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위기가구’ 발굴을 추가하였다. 이를 위해 통일

부는 2019년~2021년 상반기까지 총 5회에 걸쳐 탈북민 취약계층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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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내용 및 문제점

1.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내용

가. 조사대상의 기준 및‘위기가구지표’

통일부는 2019년 7월 탈북모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 합동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2019.9.2.)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19­2021

년 상반기까지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시스템｣(이하 ‘하나넷’) 과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e음’)과의 연계를 통해 탈북민 

위기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였으며, 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관

리시스템의 ‘위기가구지표’를 전수조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복지부의 발굴관리스템의 ‘위기가구지표’의 내용도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제·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

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통해 만

들어졌으며, 이를 통해 복지제도의 개편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점검이 이루

어졌다.14)

통일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법상의 탈북민 취약계층의 

개념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긴급복지지원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개념을 활용하여 △소득 상실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

력 △생활곤란 △영업곤란 등으로 위기에 처한 탈북민을 취약계층 및 위기

가구(이하 ‘탈북민 취약·위기가구’)로 규정했다. 

이를 토대로 전수조사의 발굴대상을 탈북민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복지사

14) 최병근, 「북한이탈주민 등 위기가구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19,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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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까지 기준으로 확장하였다. 통일부는 하나넷 상의 

위기 의심자 정보와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위기가구지표’에 해당하는 사람

을 1차 대상자로 선별하였고, 하나센터의 조사 담당자들이 유선과 가정방문

을 통해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였고, 최종적으로 탈북민 취약·위기

가구 대상자를 결정하였다.15). 

2019-21년 전수조사 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발굴의 중요한 기준이 된 

복지부의 ‘위기가구지표’(32종)는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복지부 취약계층 발굴 ‘위기가구지표’

15) 통일부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 제출 자료, 2021. 8. 20.

연번 기관명 위기정보

1
한국전력공사

단전

2 전기료 3개월 이상 체납

3 상수도사업소 단수

4 도시가스사 단가스

5 자살예방센터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자살고위험군

6 응급의료센터 내원사유가 자해/자살

7 소방청 주택화재 피해자

8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9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자

10 의료비 본인부담금 과다지출자

11 국민연금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12

보건복지부

보건소 방문건강사업 집중관리군 대상자

13 보건소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자 중 확진자

14 영양플러스 신청자 중 미지원 대상자

15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신청탈락‧중지

16 사회복지시설 퇴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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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일부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

위의 지표들은 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의 위기정보에 해

당하며, 총 18개 기관의 32종의 정보(현재 복지부는 33종의 정보를 활용

함)를 연계로 예측모형에 활용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굴 및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활용한다. 그러나 대부분

의 ‘위기가구지표’가 경제적 문제를 측정하는 지표에 집중되어 있어서 탈북

민의 복합적 문제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17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18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개별연장급여 지급 대상자

19
비자발적 사유(폐업, 도산 등)로 

고용보험을 상실한 실업급여 수급자

20
비자발적 사유(폐업, 도산 등)로 

고용보험 상실 후 실업급여 미수급자

21
일용근로자 중 고용보험 상실 후 

근로신고가 없으면서 실업급여 미수급자

22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급여 종결 후 근로단절자

23 경찰청 범죄 피해자

24
행정안전부

재난 피해자

25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26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

27 한국신용정보원

금융연체 

(과거 2년 동안 연체금액이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28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전세 계약자

29 전세 1억 이하 규모 월세 계약자

30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학교장 추천자

31 국세청 전년도 공급가액 4,800만원 이하 사업자 중 휴·폐업자

32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동주택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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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9년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결과

2019년도 취약계층 1차 전수조사는 9월 말∼11월 25일까지 전체 탈북민 

중 ‘기초연금수급’ 등 통일부 하나넷 상의 13종 ‘위험정보지표’16)를 활용하

였다.17) 그 결과 이에 해당하는 3,052명의 위기의심자를 발굴한 후, 전국의 

하나센터(25개)를 통해 실태조사를 추진하였다. 

2019년 2차 전수조사는 2019년 12월 2일~12월 23일까지 1차 조사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정보 상의 9종의 ‘위기가

구지표’18)를 대입하여 783명을 위기의심자로 발굴한 후, 전국의 하나센터

를 통해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2019년 1･2차 실태조사 시 △사회보장지원 여부(기초수급, 아동수당, 장

애연금, 차상위 등) △하나재단·하나센터 이용 여부 △지자체 지원 여부 △

위기징후 등의 내용을 토대로 ‘신변보호담당관’의 확인과 하나센터 전문상

담사의 유선전화 및 가정방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2019년 1차 실태조사 결과는 위기의심자 3,052명 중 하나센터 이용자 

1,682명을 제외한 1,370명에 대해 ‘신변보호담당관’의 확인과 하나센터 전

문상담사의 가정방문을 통해 373명의 취약·위기가구 대상자를 최종 발굴하

였다. 2차 실태조사 결과는 복지부가 제공하는 지표상의 위기의심자 783명 

중 하나센터 전문상담사의 유선전화 및 가정방문을 통해 취약계층 180명을 

추가 발굴하였다. 2019년 1･2차 전수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정부의 후속

16) 13종 위험정보지표: 기초연금수급, 가사·간병방문이용, 노인돌봄서비스이용, 해산

급여, 장제급여,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양곡할인자격차상위, 기저귀·분유지

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근로자격, 차상위자격확인서발급, 일용직고용

보험가입자. 
17) 이때 4종 지표(생계급여, 의료급여, 고용보험가입(정규직), 자활급여) 대상자는 제외.
18) 9종 위기가구지표: 단전, 단가스, 위기학생, 주거위기. 의료위기, 전기료체납, 방문건

강관리, 자살·자해시도자, 복합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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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집행 현황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2019년 전수조사 결과 및 후속지원 집행 현황 

자료: 통일부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

통일부는 2019년 1･2차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대상자 553명에 대해 총 1,040건의 지원책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 1월 

기준 대상자 553명 중 510명에 대해 922건의 후속조치 서비스를 완료했다

고 밝혔다.19) 

다. 2020년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결과

2020년 1차 전수조사는 5월 초∼6월 말까지 실시하였으며, 2019년 조사

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복지부가 제공하는 23종의 ‘위기가구지표’20)를 활

19) 구체적인 후속지원 집행 내역은 하나재단 209건(△의료비 110건 △긴급생계비 85건 

△출산용품 지원 등 기타 14건), 지자체 440건(△긴급복지 40건 △기초생활비 287건 

△장애인 지원 32건 △차상위 13건 △ 기타 지원 68건), 민간 225건 등이다.
20) 23종 위기가구지표: 의료비 과다, 고용보험연장급여, 공동주택관리비체납, 자해시

도, 금융연체, 기초수급탈락･중지, 전기료체납, 단전, 공공임대주택체납, 휴･폐업, 기

구분 지원
대상

공적 지원

민간
지원

하나센
터사례
관리

계
(건)

하나재단 지원 지자체 지원 기타
공적
지원

 의료비 
지원

긴급
생계비

긴급
지원금 기타 긴급

복지
기초
생활

차상
위

장애인
지원

1차 373명 83 46 ­ ­ 23 190 8 26 68 147 138 729

2차 180명 27 39 ­ 14 17 97 5 6 ­ 78 28 311

집행

완료

(20.1월 
기준)_

510명 95 64 ­ 14 28 276 8 29 58 197 153 922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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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21) 그 결과 이에 해당하는 4,224명의 위기의심자를 발굴한 후, 전

국의 하나센터를 통해 실태조사 추진하였다.

2020년 2차 전수조사는 11월 초∼12월 말까지 1차 조사 때의 ‘고용보험

연장급여’를 제외한 22종의 ‘위기가구지표’에 해당하는 대상자 4,904명을 

위기의심자로 추가 발굴한 후, 전국의 하나센터를 통해 실태조사 추진하였

다.22)

2020년 1･2차 실태조사 시 △위기구분 △확인방식 △확인여부 △지원여

부필요 △긴급지원여부 △주요문제 △후속지원 여부 △사례관리여부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하나센터 전문상담사의 유선전화 및 가정방문을 통해 확인하

였다.

2020년 1차 실태조사 결과는 위기의심자 4,224명에 대한 하나센터 전문

상담사의 유선전화 및 가정방문을 통해 438명의 취약·위기가구 대상자를 

최종 발굴하였고, 2차 실태조사 결과도 위기의심자 4,903명을 대상으로 유

선전화확인(2,691명)과 방문확인(115명)을 통해 취약·위기가구 대상자 391

명을 추가로 발굴하였다. 2020년 1･2차 전수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정부의 

후속지원 집행 현황은 아래 [표 11]과 같다.

저귀･조제분유지원, 단가스, 고용보험실직대상, 장기요양, 고용보험비대상, 방문건

강사업대상, 세대주사망, 산재요양종결후근로단절, 단수, 국민연급 체납, 일용근로자

실업금여미수급자, 시설퇴소, 자살예방관리. 
21) 이때 4종 지표(생계급여, 의료급여, 고용보험가입(정규직), 자활급여) 대상자는 제외. 
22) 이때 4종 지표(생계급여, 의료급여, 고용보험가입(정규직), 자활급여) 대상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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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2020년 전수조사 결과 및 후속지원 집행 현황 

                          (단위 : 건)

자료: 통일부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

통일부는 2020년 1･2차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전체 취약·위기가구 대

상자 829명에 대해 총 1,666건의 지원책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2020년 

10월 기준 1차 대상자 438명 중 405명을 대상으로 872건의 후속조치를 

완료했으며, 2021년 4월 기준 2차 대상자 391명 중 350명을 대상으로 

623건의 후속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23) 

라. 2021년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결과

2021년 전수조사는 5월 14일∼6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2020년 조사 

때 적용했던 복지부의 23종 ‘위기가구지표’에 ‘통신요금체납’ 지표를 추가

한 24종의 ‘위기가구지표’를 활용하였다.24)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7,517명

23) 구체적인 후속지원 집행 내역은 하나재단 818건(△의료비 87건 △긴급생계비 380건 

△긴급지원금 351건), 지자체 189건(△긴급복지 41건 △기초생활비 119건 △차상위 

19건 △장애인 지원 10건), 기타 공적 지원 160건, 민간 118건 등이다. 
24) 이때 4종 지표(생계급여, 의료급여, 고용보험가입(정규직), 자활급여) 대상자는 제외. 

구분
지원
대상

공적 지원

민간
지원

하나
센터 
사례
관리

계
(건)

하나재단 지원 지자체 지원 기타
공적
지원

 의료비 
지원

긴급
생계비

긴급
지원금

기타
긴급
복지

기초
생활

차상
위

장애인
지원

1차 438명 39 158 351 ­ 20 53 12 3 87 53 217 993

집행

완료
(‘20.10월 

기준) 

405명 27 128 351 ­ 10 38 3 3 77 51 184 872

2차 391명 48 222 ­ ­ 21 66 7 7 73 65 164 673

집행

완료
(‘21.4월 
기준)

350명 42 199 ­ ­ 17 64 6 6 70 61 158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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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기의심자를 발굴한 후, 전국의 하나센터를 통해 실태조사 추진하였다.

통일부는 2021년 조사의 목적에 대해 사회 미적응, 사회적 관계망 부재

로 탈북민이 필요한 사회적 지원대상에서 빠지지 않고, 적절하게 지원을 받

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였다고 밝혔다. 

2021년 실태조사 결과는 위기의심자 7,517명에 대해 하나센터 전문상담

사의 유선 및 가정방문을 통해 467명의 취약·위기가구 대상자를 최종 발굴

하였다. 2020년 상반기 전수조사 결과와 정부의 후속지원 계획은 아래 [표 

12]와 같으며, 통일부는 향후 467명에 대한 후속지원 집행과 지원대상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monitoring)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 12] 2021년 전수조사 결과 및 후속지원 계획 

   (단위 : 건)

자료: 통일부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

* 기타공적지원은 고용센터,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공적기관 지원 포함

* 민간지원은 복지관, NGO 등의 후원금 및 물품지원 포함

마. 전수조사 이후 서비스 개선 내용

통일부는 지난 2019년 7월 탈북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실시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를 계기로 탈북민 취약계층 발굴에 있어서 몇 가지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통일부에서 밝힌 탈북민 취약·위기가

구 전수조사 이후 개선된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였다. 하나재단

지원대상

공적 지원

민간

지원

하나

센터 

사례

관리

계

(건)

하나재단 지원 지자체 지원 기타

공적

지원

 의료비 

지원

긴급

생계비

긴급

복지

기초

생활

차상

위

장애인

지원

467명 54 120 34 61 7 8 44 117 72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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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은 △탈북민 사례관리 내역 △하나재단 자체 

및 위탁 사업에 대한 이력관리 △탈북민 취약계층 전수조사 및 실태조사 결

과 입력·조회 등의 업무가 가능한 관리 시스템이며, 통일부는 하나넷을 통

해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부터 위기가구에 해당하는 탈북민 정

보를 받고 있으며, 획득된 정보를 거주지별로 각 하나센터에 배분하면, 하

나센터는 제공된 탈북민 정보를 통해 현장 방문을 진행하고, 획득된 정보를 

다시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에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여 왔다. 

통일부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를 통해 2020년 하반기부터 하

나재단의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과 복지부의 ‘위기가구지표’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탈북민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에 대한 고도화 작업을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탈북민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기능을 강화하였다. 2019년 7월 탈북

모자 사망사건으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로 인해 탈북민에 대한 

상담 기능이 향상하였다. 통일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위기의심자 

19,669명에 대해 하나센터 전문상담사의 유선전화 및 가정방문을 통한 ‘찾

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하나센터의 탈북민 상담 서비스 내역은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탈북민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현황

    (단위 : 건)
 분야

 

연도

취업 주택 건강 교육

지원

제도

안내

심리

/정서

의료

/생계

급여

가정

문제

법률

관계
기타 총계

2018 25,349 2,271 7,632 5,014 3,938 12,923 1,191 3,411 1,659 11,261 74,649
2019 26,192 2,689 7,286 5,745 5,539 12,705 2,666 2,623 2,095 10,913 78,453
2020 26,940 3,221 5,051 6,073 5,637 10,870 9,639 1,503 2,064 12,488 83,486
총 계 78,481 8,181 19,969 16,832 15,114 36,498 13,496 7,537 5,818 34,662 236,588

 

자료: 통일부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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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보듯, 2019년 탈북민 취약계층 전수조사 이후 2018년 대비 

상담 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74,649건(‘18년) → 78,453건(’19년) → 

83,486건(‘20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탈북민 긴급생계비 지급 운영지침을 제정(규정 제113호)하였다. 통

일부는 긴급생계비 지원기준 절차 및 사후관리를 위해 실질적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지원금액 한도 △소득기준 △주거형태 등으로 

세분화하고, △3단계 구분 지원(100만원, 75만원, 50만원)을 할 수 있도록 

재정립하였다. 

특히, 탈북민 지원대상에 대해 입국일 기준을 폐지(입국 15년차 이내 지

원기준에서 전체 탈북민 대상으로 변경)하여 경제적 기반 약화로 생계유지

가 곤란한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긴급생계

비 운영지침 변경으로 인한 탈북민 취약계층의 혜택 확대 현황은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4] 탈북민 취약계층 대상 긴급생계비 지급 현황

자료: 통일부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

위의 표에서 보듯, 2019년 전수조사 이후 2018년 대비 긴급생계비 지급

인원(206명 → 345명 → 437명)과 지급액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넷째, 탈북민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기

준을 확대하였다. 주요 개선 내용은 아래 [ 표 15]와 같다. 

연도 전체 지급액(만원) 지급인원 비고

2018 208,734 206

2019 379,000 345 기부금확보

2020 230,500 437 예산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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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탈북민 취약계층 대상 의료비 지원기준 개선 현황

자료: 통일부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

위의 표에서 보듯,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기준의 확대를 

통해 2018년 대비 탈북민에 대한 의료비 지원 변화는 아래 [ 표 16]과 같다. 

[표 16] 탈북민 취약계층 대상 의료비 지급 현황

자료: 통일부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

사업명 구분 개선전 개선후 비고

의료지원

자격 입국년차 15년 미만 모든 탈북민 지원대상확대

기준 소득 무관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
취약계층 중점 

지원

지원
­ 본인납부금 30만원 이상

­ 주상병 1건만 해당

­ 본인납부금 20만원이상

­ 모든 질병으로 확대

­ 지원기준 완화

­ 지원범위 확대

치과(틀니)
지원

지원 완전틀니에 한해 지원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지원 지원범위 확대

공공의료 확대 전국 55개 병원 전국 65개 병원
공공의료 

협약기관 확대

의료지원

네트워크 구축
신규 ­ 병원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한 

의료비 지원 상담 및 신청

신규사업, 의료비 

선부담 경감

연도 구분 수혜자(명) 지원 금액(천원)
지원내용

내용 인원(명) 금액

2018 의료 1,691 896,378

의료 1,290 807,795
치과 15 7,941

공공의료 96 30,200
건강검진

(사업관리비 제외) 290 50,442

2019 의료 1,387 907,382

의료 1,128 838,078
치과 13 5,643

공공의료 198 61,238
건강검진

(사업관리비 제외) 48 2,423

2020 의료 1,488 961,617

의료 1,043 897,257
치과 25 14,815

공공의료 312 48,367
건강검진

(사업관리비 제외) 108 1,178

누계 4,566 2,76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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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가. 개요

통일부는 2019년 7월 탈북모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19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탈북민 취약계층 위기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총 1,849명의 

취약·위기가구 대상자를 발굴하였고, 이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집행하고 있

다. 또한 통일부는 이번 전수조사 이전부터 탈북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였으며, 그 대상은 주로 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정보를 통해 전체 

탈북민 중 생계지원을 받는 23-4%에 해당하는 약 7천여 명을 취약계층을 

분류하여 하나재단과 하나센터를 통해 관리하였다.

이번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는 탈북모자 사망 사건처럼 거주지 

보호기간(5년) 경과 이후, 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정보에도 발견되지 않

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이번 전수조사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하나재단과 하나센

터 등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에게 자문과 설문 그리고 의견을 청취

한 결과 제도적 미비점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하나재단과 하나센터의 현장 조사 담당자들과 전문가

의 제안을 중심으로 지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대상자 전수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하나재단 생활안정부 담당자와 한국보건사

회연구원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줌(Zoom)회의(2021.10.13.)를 개최하였으

며, 또한 전문가의 제도개선 제안을 보완하기 위해 현장에서 탈북민 취약·

위기가구 대상자 조사를 담당했던 지역 하나센터 조사 담당자와의 줌

(Zoom)회의(2021.10.14.)를 연이어 개최하였다.



38 ❘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그림 9] 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줌회의(하나센터)

나.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의 문제점

앞에서 설명했듯이 통일부는 탈북민 위기가구 전수조사를 통해 2020년 

하반기 복지부의 ‘위기가구지표’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탈북민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기존의 탈북민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복지부의 ‘위기가구지표’와 연동하

는 체계를 보완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부의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

의 미비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발굴관리시스템’(이

하 ‘발굴관리시스템’)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복지부 발굴관리시스템의 구축 배경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25)이

다. 복지부의 발굴관리시스템은 18개 기관 33종 정보(’20.6월 기준) 연계

25)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박모씨와 두 딸이 

생활고로 고생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 끊은 사건으로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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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취합)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가구 방문 및 발굴 

지원이 필요한 고위험군에 대한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주민센터 맞춤형 복

지팀으로 배분하여, 현장 유선전화 및 가구방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발굴관리시스템의 운영 절차는 아래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복지사각지대발굴관리시스템’ 운영절차

자료: 최현수,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위기지수 자문서」, 2021.10.5.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 중인 발굴관리시스템의 가장 큰 특

징은 구축 초기부터 분석 결과 기반의 주기적 예측모형에 대한 개선 및 고

도화를 위한 ‘환류(feedback)체계’(예측정보 제공 ⇄ 현장정보 입력･업로

드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성이 유지되도록 설계하였다는 점이다. 무엇

보다 발굴관리시스템 운영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하는 다양한 복지사각지

대 사례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기가구 발굴 대상의 확대 필요성이 제

기되며, 또한 신규로 추가되는 정보를 고려하여 예측모형 개선 및 고도화를 

통한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26) 



40 ❘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사회보장정보원과 지자체의 맞춤형 복지팀이 발굴관리시스템 내의 ‘환류

체계’를 통해 매 주기 고위험군에 대한 예측정보와 유선 및 가구 방문을 통

해 획득한 정보를 시스템의 ‘환류체계’를 통해 교환함으로써 시스템의 고도

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의 확대와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27) 

통일부의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통일부 ⇄ 하나

재단 ⇄ 하나센터’ 간의 정보 ‘환류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관계로 통

일부의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하나재단을 통해 

하나센터의 현장 조사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

다. 반대로 하나센터 현장 조사 담당자에게는 가구 방문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직접 입력·업로드(upload)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정보 관리에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26) 최현수,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위기지수  자문서」, 2021.10.5.
27) 위의 자문서.

“현실적으로 주요 사례관리 현황자료는 엑셀 자료 형태로 실적관리 되고 있습니다. 현 

이력시스템은 사례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세부 흐름에 대한 입력관리 기능만 하고 있

고, 현황 통계 및 총체적 변동관리 부분은 엑셀 서식으로 보고하고 공유하는 실정입니

다. 불안전하고 보안상 취약한 상황입니다” (하나센터 관계자)

“하나센터에서 사용되고 있는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의 당초 목표는 상담관리를 위

함이었으나, 문서 간소화,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서류를 없애고 있는 상황으로 시스템

을 통해 모든 업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에 체계화 되어져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센터 관계자)

“100여 명이 넘는 대상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복사해서 붙이기를 하거나 실무자들이 

대상자를 나눠서 입력을 해야 하는데 엑셀 양식 자체가 유동적이고 내용이 복잡하여

서 여러분 크로스체크 하지 않으면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있었다. 엑셀 자체에서 여러

분 오류가 나기도 한다” (하나센터 관계자)



❘ 41 

Ⅳ.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내용 및 문제점

이와 같은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의 미비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대

상자 정보의 오류·부족·중복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로 인해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대상자 발굴 과정에서 과거에 조사를 마친 

대상자가 재차 포함되는 경우 변경 이전의 정보로 다시 전달되는 사례가 발

생하여 탈북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거부로 인해 업무

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그 결과 시스템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조사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여 보고하여도 수정 결과가 반영되지 못하고, 추후 

재차 대상에 포함될 시 변경 전 정보로 다시 내려오는 등 비효율적 구조(시스템)입니

다” (하나센터 관계자)

“위기가구 전수조사 시 전달받은 명단이 최신화되지 않아 대상자를 파악하는 데 어려

움이 있다. 2019년 이후 매년 진행되는 위기가구 전수조사는 여전히 프로세스가 없으

며 대상자 발굴,  서비스 지원, 사후관리, 확인 불가 대상 등 대상에 대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나센터 관계자)

“5회 실시하는 과정에서 위기지표 데이터의 신뢰성, 중복성이 검증되지 않고 있으며, 
현장에서 확인된 내용 입력·업로드 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로 데이터 관리의 어려움 

발생, 그 결과 위기지원 대상자에 대한 제도권 지원 상황 파악 불가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어렵다” (하나재단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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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이탈주민 ‘위기정보’ 수집의 문제점

통일부는 2019년 실시된 탈북자 위기가구 전수조사에서 ‘하나넷’ 상의 

13종 ‘위험정보지표’와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정보 상의 9종의 ‘위

기가구지표’를 활용했으며, 2020-21년 조사에서는 이전 조사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복지부의 ‘위기가구지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총 32종 중 

23-4종의 지표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조

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정보지표’는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를 다수 포함

하고 있기에 정보 수집의 제도적 한계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복지부 발굴

관리시스템의 운영 과정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고위험군 위기

정보의 대부분이 현행법을 근거하여 입수 가능한 ‘행정데이터’ 중심이며, 그 

결과 수집 가능한 사회정책 분야의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발굴관리시스템의 

예측 결과도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에 복지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

하기 위해 현장 조사(유선전화 및 가정방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복지사

각지대 발굴을 최소화한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28)

복지부의 발굴관리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보듯 대상자의 위기정보 수집은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 결과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대상자의 위기정보 수

집과정에서도 법적 근거의 한계 및 ‘행정데이터’의 한계, 그리고 탈북민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현장 업무 수행 시 탈북민의 위기정보 수집이 어렵

고,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신변보호에 민감한 탈북민의 특성상 개인정보 제공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으며, 하나센터 조사 담당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제약 등으

로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 

28) 최현수,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위기지수  자문서」, 20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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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전수조사 경우에도 (탈북민들이) 개인의 사적인 문제를 다른 곳에서 확인

하여 연락하는 것에 대해 불쾌함을 느끼며, 본인 정보에 대한 출처를 묻는 경우가 많

으며, 이에 민원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나센터 관계자)

“취약계층 전수조사시 응답자로부터 발생하는 민원은 연락처 출처에 대한 민감 반응

과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  연락처 오류가 반영되지 않아 해당자가 계

속되는 전화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 그리고 탈북민이 신분 노출을 이유로 조사거

부를 하는 경우 등이다” (하나센터 관계자)

“하나센터에 본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전수조사라는 이유로 연락을 취

해오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나타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에 대한 민

원은 온전히 하나센터에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센터 관계자)

“대상자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 100명을 다 방문

할 수 없어 대부분 전화로 동의를 받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녹음을 하라는 재단의 요청

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도 없을뿐더러 녹음 보관과 관련한 어

떤 지침이나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녹음이 불가능하다” (하나센터 관계자)

“하나센터 운영의 법적 기반은 지역적응교육을 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설립되었는

데,  초기 모형으로 인력 배치, 구성을 유지한 채로 새로운 업무 추가시 이에 대한 인

력 배치는 전무하고, 이슈에 따른 신규 업무 지시로 인한 수행 인력 부족하다” 
(하나센터 관계자)

또한 하나센터의 조사 담당자들과 지역 내 거주지·신변보호담당관과의 협

력관계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탈북민의 위기정보 수집에 여러 가

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하나센터는 민간기관으로 지역거주 전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하나센터로 연락을 주

거나 지인 혹은 신변보호담당관의 의뢰 등 외부의뢰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나센터 관계자)



44 ❘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북한이탈주민 위기발굴은 지자체 협력기관들과의 연계성이 효과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으나,  실태조사 시 거주지/신변보호담당관들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이 있으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발굴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 있다” (하
나센터 관계자)

따라서 통일부는 현장에서의 탈북민 정보 수집의 여러 가지 구조적 한계

를 인식하고, 하나센터 조사 담당자의 실태조사 권한을 비롯한 제도적 기반

을 마련하는 동시에 개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규 정보의 발굴 및 데이터 

구축을 통한 정보취합의 확대, 기존 지자체 거주지·신변보호담당관들과의 

업무 협조가 이뤄질 수 있는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보 수집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라.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지표’ 적용의 문제점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대상자를 발굴하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위기정보’ 

수집의 문제뿐만 아니라 발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위기가구

지표’가 과연 탈북민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이 제

기되었다. 

지난 2019년-2021년까지 5차례 진행된 취약계층 전수조사에 활용되었

던 ‘위기가구지표’는 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에서 사용했던 

지표를 적용한 것이다. 대한민국 일반 국민의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위기지

표 보다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탈북민의 특성을 잘 발굴할 수 있는 ‘위

기지표’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위기지표는 대부분 경제적 취약 여부를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실무현장에서

는 정신건강 관련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위기도가 높아  집중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복지사각지대도 정신건강과 연관된 경우에 발생사례가 높다. 따라서 정신건강 

관련 영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하나센터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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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 문제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 경계와 불안이 높기 때문에 조사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 임하거나, 조사대상이 아닌 경우도 상당수 있다. 또한 수급이 탈락된 상황

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위기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하나센터 관계자)

“위기지표의 모호성으로 취약계층 실제 발굴 효용성이 낮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과 긴급지원 탈락·중지의 경우에는 위기 가구 대상자이기 보다는 행정 변경 또는 소득

이 발생하여 탈락한 사례가 포함된다. 또한 고용보험상실의 경우 대상자 재산에 대한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명단에 들어 있기도 하며, 공
과금과 금융비용 체납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체납된 금액이거나 일시적인 조치에 그

치는 경우가 다수 있다” (하나센터 관계자)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 지표의 경우는 위기가구 발굴 지표로써 유의미 하지만, 다수사

례를 차지한 기초수급 탈락의 경우에는 취업 및 경제적 활동 상황으로 전환된 경우가 

많아 위기가구로서 지원해야 하는 대상으로서의 필요도가 낮았다” (하나센터 관계자)

지표와 관련된 다양한 증언에서 알 수 있듯 복지부의 발굴관리시스템상의 

‘위기정보지표’는 대부분 경제적 취약성에 집중되어 있고, 이 중 일부 지표

는 탈북민 취약계층 발굴과의 연관성도 낮았다. 탈북민은 북한을 탈출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남한으로 입국한 경험으로 인해 다양한 문화적 충격, 

다중적 가족제도, 정신질환, 사회문화적 고립, 그리고 경제적 위기 등 새로

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긴 복합적인 생활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대상자 

측정의 기준인 ‘위기가구지표’는 탈북민의 특성을 더 잘 반영할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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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개선과제

1.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개선과제

복지부의 발굴관리시스템과 통일부의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을 직접 

비교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제기할 수 있으나,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통

일부가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발굴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통해 시스템의 예측정보가 지자체의 복지담당자에게 전달되

고, 현장 조사 후 수집된 위기 정보가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입력·업로드되

는 ‘환류체계’는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이 개선해야 할 시스템 고도화의 

핵심 내용이며, 개선된 운영모형을 아래 [그림 11]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11]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 운영모형 발전 방향 

통일부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의 고도화란 ‘통일부 ⇄ 하나재단 ⇄ 하
나센터’ 간의 정보의 ‘환류체계’를 강화하여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에 대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upgrade)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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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발굴대상의 확대와 정보의 정확도를 높여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위의 운영모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통일부와 하나재단 그리

고 하나센터의 매우 유기적인 협력과 업무 개선방안이 필요하며, 주요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부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정책의 책임부서로서 하나재단

과 하나센터와의 유기적 협력을 관리해야 한다. 통일부는 탈북민의 등록정

보를 하나넷을 통해 관리하면서, 복지부로부터 탈북민 취약계층 관련 정보

를 수신하여 정착지원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효율적인 환류체계를 갖춘 ‘통합사례이력관

리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과 인력 및 예산 등에 대한 지원 방안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하나재단은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의 관리 주체로서 탈북민 취

약·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시스템의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탈북민의 사례관리 이력을 기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을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발굴관리시스템

의 환류 및 운영체계를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하나재단은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이 안고 있는 정보의 낮은 신

뢰성, 정보의 중복성과 현장조사에 확인된 내용이 입력･업로드되지 못하는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시스템의 

지속해서 업그레이드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탈북민 발굴의 누락을 최소

화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하나센터는 전국 25개 지역에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대상자를 직

접 방문하여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조사 및 서비스 담당 기관으로서 탈북민

과의 대면 접촉이 가장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업무 수행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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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 상에 탈북민의 위기정

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취득한 정보를 입력･업로드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계속 제안할 필요가 있다.  

2. 북한이탈주민 ‘위기정보’수집을 위한 개선과제

주지했듯이 탈북민은 특성상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 매우 크고, 제도적

으로「개인정보보호법」 등 다양한 법적 보호장치로 인해 이들에 대한 위기정

보를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현행법으로 개선 가

능한 범위 내에서 탈북민의 지속가능한 위기정보의 발굴 및 구축을 위해 현

장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탈북민 위기

정보를 발굴하는 하나센터 조사 담당자에게 효과적인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하나센터의 주요 업무 활동의 법적 근거는 북한이탈주민법 제15조

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에 따라 탈북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

담･생활정보제공･취업서비스 안내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 ‘지역적응교육’ 

업무에 해당된다.

반면, 정착 탈북민의 위기정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의 법

적 근거는 동법 제22조(거주지보호)를 통해 제시하고 있지만, 탈북민의 위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① 통일부장관은 제15조제3항의 거주지 적응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ㆍ생활정보제공ㆍ취업서비스 안내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보

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
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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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보의 핵심인 교육현황･취업직종･근로형태･근속기간･임근수준･근로조

건･주거현황･의료지원과 생활보호 현황･경제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법

적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지보호담당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물론 제22조제4항을 통해 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의 정보에 대해 지방자

치단체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서 실태조사 업무가 위임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나, 현장의 조사 환경을 고려할 때, 하나센터가 탈북민 취약·

위기가구 대상자의 위기정보(개인정보)를 조사할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9-21년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과정에서 탈북민의 위

기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취약한 하나센터의 조사 담당자들은 

제22조(거주지 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

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ㆍ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

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

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학 여부 등 교육현황

2. 취업직종ㆍ근로형태ㆍ근속기간ㆍ임금수준ㆍ근로조건 등 취업현황

3. 주거현황

4.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현황

5. 소득ㆍ지출ㆍ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50 ❘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현장 조사과정에서 탈북민이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하나센터에서 왜 개인

정보를 취득하려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정확하지 않은 

탈북민의 개인정보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거주지·보호담당관의 협조가 

필요하나, 담당관들이 비협조적일 경우 이를 요구할 근거가 없어 한계가 있

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장 조사 담당자들이 사명감으로 대화 

녹음 등 조사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할 경우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하나센터는 탈북민 관련 위기정보를 발굴하는 통일부의 현장 

필수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탈북민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

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

해하고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법적 기반은 향후 실태조사 시 북한이탈주민법상 실태조사 권한을 

가진 거주지·신변보호담당관과 업무 협력 근거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3.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지표’의 적용을 위한 개선과제

앞의 문제점에서 언급했듯이 복지부에서 제공받는 32종의 ‘위기가주지표’ 

중 23개 지표가 경제문제를 측정하는 내용이며, 탈북민 전수조사에서 사용

했던 지표 중 약 90% 이상이 주로 경제적 취약성을 측정하는 데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지표는 일반국민과 달리 탈북민에게 다양한 차원

에서 적용될 수 있어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위기정보지표’

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탈북민의 특성, 즉 대상자를 고려한 위기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나센터 현장 조사 담당자들은 공통적으로 경제적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

지만, 탈북민의 복합적 문제는 경제적 문제 외에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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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파생된 정신적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전수조

사의 내용이 경제적 문제에 집중되다 보니 정신적 문제까지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부는 취약·위기가구 대상자로 발굴된 탈북민의 특성 및 정책 

수요를 도출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차별화된 ‘위기정보지표’를 구축하

여, 탈북민 정착 단계부터 보호기간 5년 그리고 이후까지를 포괄하는 취약·

위기가구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위기가구지표’의 개발을 위한 통일부-하나재단-하나센터의 업무 협

업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하며, 지자체와의 협업 체계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업무 협업을 통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에 대한 공동의 

진단과 정보의 공유 그리고 각종 세미나를 통해 현장의 실태조사 이후 발생

하는 다양한 사례관리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탈북민에게 맞는 지표

화를 추구한다면, 향후 보다 효과적으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2 ❘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Ⅵ. 결론

2014년 2월 ‘송파 세모녀 사망 사건’이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드러낸 충격적인 사건이라면, 2019년 7월 ‘탈북모자 사망사건’은 탈북민 취

약계층의 사회안전망에 한계를 드러낸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두 사건

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각각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위기가구를 발굴하

기 위한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을 시작하였고, 그 결과 복지부는 발굴관리시

템을 통해 지속가능한 위기 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이에 통일부도 복지부의 이러한 과정을 분석하여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를 총 5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약 20,480명의 위기

의심자를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1,849명의 대상자를 발

굴하여 후속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부는 원활한 대상자 발굴을 위해 복

지부의 발굴관리시스템에서 제공된 32종의 위기정보를 활용하여 탈북민 취

약·위기가구 대상자에게 적용하였고, 조사 결과를 도출하였다.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는 탈북모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시

작되었지만,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의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정책이 보

호기간(5년)과 관계없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확대한 것

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통일부는 탈북민 취약·위기가

구 대상자 발굴을 위한 시스템을 정착시켰으며, 상담기능의 강화, 긴급생계

비 지급의 개선, 의료비 지급 기준 개선 등 다양한 성과를 도출하였다고 밝

혔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정책의 주요 현황을 설명하

면서, 지난 2019-21년 실시된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해 향

후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대상자 발굴을 위한 세 가지 제도 개선과제를 제

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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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대상자 발굴의 체계적인 모형의 정착을 위해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의 고도화를 제안하였다. 고도화의 핵심은 ‘통일

부 ⇄ 하나재단 ⇄ 하나센터’ 간의 실시간 정보의 환류 및 연계체계를 강화

하여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현장에 전달되고, 

현장 조사를 통해 개선된 위기정보가 실시간으로 입력·업로드될 수 있는 체

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둘째, 탈북민의 특성과 개인정보 수집의 제도적 제약을 보완하기 위해 현

장조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하나센터 

조사 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

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향후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해줄 뿐만 

아니라 실제 법적으로 실태조사 권한이 있는 지자체의 거주지·신변보호담

당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셋째,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대상자 발굴을 위한 ‘위기정보지표’의 효과적

인 적용을 위해 탈북민의 특성을 고려한 ‘위기가구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고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경제적 취약성을 분석할 수 있는 지표도 중요하지

만, 탈북민의 또 다른 특성인 정신적 문제를 측정할 수 있는 주요 지표의 개

발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발굴 체계 구축의 핵심적인 과제로서 

‘환류체계’ 마련을 통한 시스템 고도화, 하나센터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기

반의 마련, 그리고 탈북민의 특성을 반영한 ‘위기가구지표’의 개발은 향후 

탈북민의 사회안전망 구축의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기에 정책 당국의 세심

한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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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혜영

제049호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 2020. 07. 10. 김창호

제050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 2020. 08. 07. 김예성

제051호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2020. 08. 13. 박선권

제052호 외교부 영사콜센터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20. 08. 28. 김예경

제053호 대통령제 정부의 초당적 내각 구성 사례와 시사점 2020. 09. 01. 허석재

제054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논의와 대안의 모색 2020. 09. 01.
김종갑
허석재

제055호 빅데이터 플랫폼의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 2020. 09. 07. 정준화

제056호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20. 09. 18. 박혜림

제057호 한반도 주변 경계미획정 수역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과 대응과제 2020. 09. 21. 정민정

제058호 상속세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2020. 10. 07. 장영환

제059호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20. 10. 08. 김종규

제060호 2020 미국 대선 결과 분석 2020. 11. 26. -

제061호
가정폭력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자녀면접교섭을 중심으로- 2020. 12. 04. 허민숙

제062호 기후변화 대응 도시홍수 대책 2020. 12. 21. 김진수

제063호 조선산업 친환경·스마트화 동향과 입법·정책과제 2020. 12. 23. 김봉주

제064호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2020. 12. 29. 박연수

제065호 공공임대주택 공급동향 분석과 정책과제 2020. 12. 30.
장경석
송민경

제066호 농어촌 등 교통소외지역의 교통서비스 강화 방안 2020. 12. 30.
박준환
김규호

제067호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정책 평가와 개선과제 2020. 12. 30. 최진응

제068호 제20대 국회 입법활동 분석 2020. 12. 30. 전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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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69호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 방안 2020. 12. 31. 신용우

제070호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20. 12. 31.
김민창
박성용

제071호 기부금품 모집·사용제도 현황과 개선방향 2020. 12. 31.
이송림
한경석

제072호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내실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2020. 12. 31.
김광현
이재영
최정인

제073호 일본의 국제 활동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향 2020. 12. 31. 박명희

제074호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 : 현황과 과제 2020. 12. 31. 이혜경

제075호 1회용 포장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보증금제도 도입 방안 2020. 12. 31. 김경민

제076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2021. 03. 31.
김형진
박영원

제077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ㆍ정책과제 2021. 05. 10.
최은진
강지원

제078호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방안 2021. 05. 20. 박선권

제079호 홈리스 청소년 지원 입법 · 정책과제 : 가정복귀 프레임을 넘어 2021. 06. 04. 허민숙

제080호 재산세 제도의 현황과 쟁점 2021. 06. 17. 류영아

제081호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령 및 쟁점과 입법적ㆍ정책적 개선과제 2021. 06. 30.
이덕난
최재은

제082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2021. 07. 13. 김예성

제083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 확대 정책의 주요 쟁점 및 개선과제 2021. 08. 19.
이덕난
유지연
최재은

제084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2021. 09. 29. 류영아

제085호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 2021. 10. 19.
하혜영
김예성

제086호 주요국 의회 이해충돌 심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비교 2021. 10. 22.
전진영
최정인

제087호 전기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쟁점과 과제 2021. 10. 25. 유재국

제088호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과제 2021. 11. 08. 김예성

제089호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2021. 11. 15. 김형진

제090호
미국의 남중국해 정책에서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의미와 시사점

2021. 11. 18.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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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91호
입원적합성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제도의 설계·운영 및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2021. 11. 25. 이만우

제092호 하천수 사용허가 제도 현황 및 개선과제 2021. 12. 01. 김진수

제093호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해외진출 현황과 과제 2021. 12. 02.
유의정
조인식

제094호 재활용환경성평가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21. 12. 03. 김경민

제095호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21. 12. 06. 박소영

제096호 농업환경관리제도 현황과 입법·정책과제 2021. 12. 07.
장영주
김규호
유제범

제097호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21. 12. 15. 최정민

제098호 군 인권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2021. 12. 16. 심성은

제099호
선거관리 실태와 개선과제
-투·개표 관리를 중심으로- 2021. 12. 20. 이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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